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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것으로서 산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56,204㏊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8,200,000㏊가 PEFC 인증을 받음)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

라 발급된 인증서류

- PEFC France 인증서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

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

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

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

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

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

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

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

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

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

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

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

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 서명한 서류

(2013년 3월 3일에 발효된 유럽목재규정(European Union 

Timber Regulation – EUTR)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용되므

로 프랑스에도 적용된다.)

별지 제1호 서식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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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이드라인

프랑스 합법 목재 또는 목재제품 가이드라인

1 프랑스 산림관리 개요

프랑스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벌채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정가격설정 추진 등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시행을 통해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지원한다. 

프랑스 본토

프랑스 본토의 임지는 국토의 31%인 1600만㏊이다. 이는 26억m3의 임분재적을 

나타낸다(침엽수: 10억m3,낙엽수: 16억m3).

프랑스의 해외영토

프랑스 해외영토의 임지는 830만㏊이다(97%가 프랑스령 기아나에 위치). 주로 

열대우림이다. 

프랑스령 기아나의 주요 산림은 산림청(ONF - Office National des Forêts)이 관

리한다. 벌채는 환경적 영향이 낮은 벌채정책에 따라 시행된다. 평균적으로, 수

확률은 ㏊당 10~20m3이며, 입목은 ㏊당 330m3이다.  

1.1 산림소유권

두 개의 주요 산림소유권 범주(공유와 사유)가 있다. 

공유림은 국가 산림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며, 일부 공공 소유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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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이러한 산림은 ONF의 소유이다. ONF는 국유림을 직접 벌채하고, 

입찰을 통해 벌채된 목재를 판매한다. 평균 면적이 1,300㏊인 1,296개 국

유림이 있다. 

● 지방 및 지역 당국소유 산림: 지자체가 관리, 벌채 및 판매하는 산림을 

소유한다. 평균 면적 186㏊의 15,000개 이상의 산림을 지자체가 소유한다. 

사유림은 국가 산림면적의 약 75%를 차지한다. 약 330만 명의 사유림 소유주가 

있다. 산주의 13%가 산림면적의 80%를 소유하며, 이들 중 67,000명이 25㏊ 이상

을 소유한다. 프랑스 본토의 경제적 사유림 개발은 주로 이러한 25㏊ 이상의 재

산을 포함한다. 이 규모의 산림에는 지속가능한 관리문서가 있어야 한다(관련 

지속가능한 관리문서는 6.2.1에 설명). 

1.2 국내 벌채 목재 판매의 주요 행위자들

(i) 산림청(ONF)

ONF는 공유림 관리를 담당하는 상업 및 산업중심 공공기구이다. ONF는 공급계

약을 체결하여 매년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목재의 약 40%를 상용화한다(오크의 

약 50%, 전나무/가문비나무의 35%와 너도밤나무의 90%). 

(ii) 산림협동조합

프랑스 산림협동조합(Union de la Coopération Forestière Française)은 프랑스 전

역 19개의 산림협동조합과 관리그룹으로 구성된다. 모든 협동조합은 총 산림면

적 185만㏊에 105,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연간 수확량의 약 20%

를 판매한다. 

10개의 산림협동조합이 국가 생산자 조직(PO)의 인정을 받는다. 이러한 PO 지위

를 통해서 관련 사업들은 더욱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자원을 모을 수 있다. 생

산량 요건을 제외하면, PO 지위는 추적성 표준에 따라 환경을 고려하여 부여된

다. PO들이 협동조합이 판매하는 수량의 90%를 확보한다.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지역청이 이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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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산림 전문가

산림 전문가는 산림부문의 전문성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관리문

서를 작성하고 소유주를 대신하여 매매거래를 준비한다. 이들은 매년 모든 산림 

전문가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들의 직업상 의무 준수를 확인하는 국가농림업 전

문가위원회(National Council of Agriculture and Forestry Experts) 하에서 규제된 

직업을 수행한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구역의 목재를 매입하거나 이러

한 목재에 대한 임업을 수행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주로 공동판매를 통해 전체 

상용화 양의 약 10%를 판매한다.  

(iv)사유림 소유주 및 벌채업자 

협동조합이나 산림 전문가와 연계되지 않은 사유림 소유주가 매년 판매되는 목

재수량의 3분의 1 미만을 직접 상용화한다. 산림 전문가와 협동조합과 마찬가지

로, 이들은 산림법 규정 및 국가 관습법의 적용을 받는다. 

2 프랑스 산림에 관한 법과 규정

2.1 산림법의 주요 출처

산림법(Forestry Code)은 프랑스 공유림 및 사유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

한 중요한 법적 기반과 공인된 목재벌채제도를 제공한다. 산림법규는 제1권 

“모든 산림 및 목재에 대한 공통조항(Book I “Common provisions for all 

forests and timber)에 포함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2014년 10월 13일에 공표된 ‘농업, 농식품 및 산림의 미래(Future for 

Agriculture, Agri-Food and Forest)’ 입법개정은 지속가능한 관리문서 시행을 

촉진하고, 유럽목재규정(EUTR) 미준수에 대한 제재 시스템 통합을 포함하여 불

법벌채 목재나 목재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퇴치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2013년 3월 3일에 발효된 유럽목재규정(European Union Timber Regulation – 
EUTR)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용되므로 프랑스에도 적용된다. 규정 996의 

6조에 따라, EUTR은 운영자들이 조달하는 목재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사 

시스템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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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TR은 EU 이외 지역에서 수입된 목재제품과 최초 판매된 프랑스 목재에 적용

된다. 산림 운영자와 ONF가 목재의 주요 판매 대부분을 수행한다. 

2.2 벌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산림법의 다른 출처

환경법(Environment Code)이 산림관련 보호 메커니즘을 포함한 환경보호와 관련

한 일반적인 규정을 명시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NATURA 2000” 구역: 산림 벌채에는 동식물에 대한 제안된 활동의 잠

재적 결과를 확인하는 영향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계획법(Urban Planning Code)이 “명단에 있는 산림(Listed Woodland)” 지

역 지정 등 산림활동에 영향을 주는 조항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산

림보전에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규제된다. 벌채는 가능하지만 사전 통보

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정(주로 상업적, 사회적 및 세금 규정)은 그 

활동(벌채, 개발, 수입 등)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산림부문의 사업들에 적용된다. 

세금징수, 노동법, 공중보건과 세관 시행을 담당하는 당국들이 각 담당분야에서 

정기적인 통제를 수행한다. 

2.3 규정 시행을 담당하는 정부당국

농림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MAA - Le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l'Alimentation)가 산림을 담당한다. 농림식품부는 산림부문의 정

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 산림, 목재, 말과 생물경제학 부서(la Sous-Direction des filières Forêts 
Bois Cheval et Bioéconomie)가 국가차원에서 산림부문과 관련한 정부 시

행계획을 수행한다. 이 부서는 산림/목재 산업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시행

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제문서를 작성하고, 장관실과 협력하여 산림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공하고, 분권화 부서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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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A의 분권화 부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 지역차원: 지역 식품, 농업 및 산림 부서(DRAAF - Directions 

Régionales de l'Aliment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Forêt)가 산

림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 부서차원(지역 하위부서): 부서의 영토담당부서(DDT - les 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s Territoires)가 산림법규의 시행을 모니터한다. 

생태 및 연대 전환부(MTES - Le Ministère de la Transition Ecologique et 

Solidaire)가 ‘주택-도시 개발’ 및 ‘에너지-기후’ 활동을 통해서 산림-목재 

부문의 개발을 담당한다. 

● EUTR의 일환으로, MTES의 부서별 서비스가 목재 수입업체를 모니터 한

다. 이들은 또한 환경 및 도시계획법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시행

을 모니터하는 규제에도 관여한다. 

3 국내목재벌채

3.1 지속가능한 관리문서

법률체계는 산주들의 ‘지속가능한 관리문서’ 작성을 기본으로 한다. 어떤 유

형의 문서를 작성할지는 산림소유 범주와 벌채되는 산림의 사양에 따른다. 

작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문서의 네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i) 개발문서(Le document d'aménagement)

(ii) 단순관리계획(Le Plan Simple de Gestion)

(iii)표준관리규정(Le règlement type de gestion)

(iv)모범산림관행코드(Code de bonnes pratiques sylvic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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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정 문서 중 하나를 작성함으로써, 산주들은 다른 공식적인 요건 없이 

벌채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특히 벌채계획과 같은 관련 문서에 명시

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15년, 프랑스 본토 산림 1600만㏊ 중에서, 750만㏊가 지속가능한 관리문서의 

대상이다. 

● 공유림 430만㏊가 개발문서 또는 표준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 단순관리계획이 적용된 사유림 80%(거의 300만㏊)가 최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나머지 20%에는 벌채허가서가 필요했다. 

● 사유림 245,000 ㏊가 모범산림관행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리고 

● 사유림 48,000 ㏊는 표준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개발문서(Development Document)는 국가 또는 지방당국이 소유한 공유림에 대

해 작성된다. 이 문서는 강력한 경제 및 환경적 잠재력을 보유한 대규모 공유림

에 적용된다.  

● 각 국유림에는 해당 특정 산림에 맞춰 작성된 개발문서가 있다. ONF가 

이 문서를 작성하고 시행한다. 

● 기타 공유림의 경우, 관련 공공 소유자들과 함께 ONF가 개발문서를 작성

한다. 이 문서는 승인을 위해 지역 도지사에게 제출된다. 

개발문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목표를 고려하여, 10년에서 20년 기간 동안의 

산림벌채 목표와 벌채지역에 대한 목적을 설정한다. 이 문서에는 산림자연환경

의 분석과 경제, 사회 및 환경 니즈의 분석이 포함된다. 벌채계획도 포함한다. 

단순관리계획(Simple Management Plan, SMP)은 사유림 소유자들을 위해 작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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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규모 사유림에 더 적합하다. SMP는 개별 산림에 맞춰 작성되고 25㏊ 이상

의 사유지에는 의무적이다. SMP는 10년에서 20년 동안 사유지 관리를 제공한다. 

SMP는 산림 전문가나 사유림 관리자가 사유림 소유주를 대신하여 작성한다. 이 

문서는 승인을 위해 산림이 위치한 관할지역의 지역산림소유권센터(Centre 

Régional de la Propriété Forestière)에 제출된다. 

SMP는 산림과 관련한 경제, 환경 및 사회적 문제의 분석과 다양한 임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벌채 유형, 위치 및 빈도와 수확률을 명시하는 벌채계획도 포

함된다. 

예외적인 경우(예. 자연재해), 특별 벌채가 허용될 수도 있다. 

표준관리규정(Standard Management Regulation, SMR)은 그것이 적용되는 지속가

능한 산림관리의 양식을 규정한다. SMR은 산림 전문가, ONF나 산림협동조합이 

작성하는 표준 문서이며, 산림이 위치한 관할지역의 지역산림소유권센터에 의해 

승인된다.    

SMR은 중간규모 산림에 적합하다. 또한 비교적 크지 않은 경제 잠재력을 가진 

공유림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공유림의 경우, SMR이 개발문서 대신에 사용된다. 

SMR은 다음을 포함한다. 

● 계획된 벌채의 유형,

● 고려중인 벌채의 범위 및 유형의 평가,

● 두 번의 벌채 사이에 계획된 순환 기간, 벌채된 목재의 연령 및 직경에 

대한 상세사항,

● 임분의 유지와 필요시 재생에 필요한 작업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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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산림관행(Code of Good Forestry Practice, CGFP)은 산림구역의 다양한 유형

의 지속가능한 벌채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역 경제 및 환경적 맥락에 맞춰진 각 

자연 지역에서 산림관리요건을 설정하는 일련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 표준 문

서이다. 

CGFP는 소규모 벌채작업을 위한 유연한 관리체계를 필요로 하고 SMP를 적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들에게 더 적합하다. 10년 기간

에 대한 CGFP 준수에 동의한 사유림 소유자는 CGFP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을 

하면, 소유주들은 재산 목록과 산림 표본점의 부지계획을 당국에 넘겨준다. 

CGFP는 지역산림소유권센터가 작성하고 지역 도지사가 승인한다. 

3.2 행정적 벌채허가제도

지속가능한 관리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산림에서 벌채를 수행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임계점은 국가산림당국과 협력하여 지역당국이 설정한다. 계획된 벌채

가 임계점을 넘는 경우, 지역 도지사가 발행한 허가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1

㏊에서 4㏊ 사이인 임계점은 지역의 지리학적 특성 및 산림 특성에 따라 지역당

국이 설정한다. 

4 국내 목재가공

4.1 구매자에게 목재 공급

구매자에게 목재를 공급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i) 벌채를 수행하여 목재를 판매하는 벌채업자에게 입목이 직접 판매된다.  

(ii) 목재가 벌채되어 도로 옆에 있는 구매자에게 공급된다(구매자가 운재차를 

이용한 목재운송 및 산림의 벌채된 목재 수집 비용을 부담한다). 또는,

(iii)목재가 벌채되어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2차 가공사업

(“공장배송(delivered-to-factory)”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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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판매는 “도로 옆(side of the road)”과 “공장배송(delivered-to-factory)”

에 유리하게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국유림 및 지역 산림에 이러한 관행 

변화를 장려한다. 

4.2 프랑스의 1차 가공산업

목재가 벌채되면, 2차 가공산업에 팔기 전에 제재소가 1차 가공을 실시한다. 1차 

가공 중 생산된 관련 제품들이 1차 가공산업을 지탱한다. 주요 1차 가공산업은 

다음과 같다. 

● 펄프 및 판지 산업: 기계 펄프, 화학 펄프, 종이 및 판지

● 베니어판 및 판넬 회사: 파티클 보드, 파이어 보드, 단열판, MDF, OSB

● 합판 산업: 합판, 하드보드

4.3 프랑스의 2차 가공산업 

주요 2차 가공산업은 다음과 같다.

● 목조 가구,

● 소목, 목공 및 바닥재,

● 포장 및 목조 수송 구조물.

5 프랑스의 합법제품 확인

5.1 목재제품 수출

벌채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표준 문서가 없다. 

● 통나무의 경우, 수출된 통나무에 대한 수출위생처리가 실시되는 지역의 

DRAAF가 수출인증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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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보호협약의 각 회원국에게는 애완동물(pets)의 수입 및 시설에 반하여, 

산림을 포함한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 권리가 있다. 

수출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NPPO)(프랑스의 농림식품부)이 식물, 식물제품이나 

기타 규제된 품목의 위탁화물이 상업적으로 규정된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한

다는 것을 입증하는 식물위생 인증서를 발행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수출국의 NPPO가 식물위생 인증서(수출 인증서)를 발행한다.   

● 수입업자는 적절한 세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관절차가 없다. 목재 및 목재제품은 수출금지 대상이 아닌 상품과 동일한 수

출신고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운영자가 따라야 하는 여러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업자는 자신이 의존하고 상품이 포장되거나 적재되는 세관에서 절차

를 완료해야 한다. 수출신고는 전자방식으로 처리된다. 

2. 세관이 수출신고를 처리한다. 

3. 세관이 반출 지시서를 발행한다(상품 통관).

4. 제품이 제품 출국 세관(EU 국경사무소)으로 운송된다. 이러한 운송 중에

는 수출서류가 동반된다(또는 수송절차와 관련한 증거).

5. 수출업자가 출국 세관에 제품의 도착을 통보한다.   

6. 수출 세관이 제시된 제품들이 신고된 제품들과 상응하는지 확인한다. 

7. 운송회사가 출국 사무소에 전자방식으로 제품의 출국을 통보한다.  

8. 출국 세관이 유럽연합 영토에서 제품이 물리적으로 출국했는지 확인하고 

수출 사무소로 출입을 확인한다. 

9. 출국확인을 고려하여 수출 사무소가 전자 수출 인증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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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산림법 준수 모니터링

특히 분권화 부서인 DRAAF와 DDT 등 MAAF의 통제 하에서 산림법규 준수가 

관리된다. 

● DRAAF는 EUTR과 관련하여, 프랑스 목재의 벌채업자에 대한 통제를 수

행한다. EUTR 통제는 이 부서가 관리되는 회사가 실사를 입증하는 문서

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하는 서류검사로 구성된다. 그 후에 현장 검사가 

실시된다. 결함이 발견되면, 당국은 회사에게 실사과정을 개선하도록 요구

하거나 직접 재정적 재제 또는 형사재제를 가할 수 있다. 

● DDT는 산림법규 조항 준수에 관한 통제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지속가

능한 관리문서의 적절한 시행을 관리한다. 그들의 직무에 따라, 이 부서 

관계자들은 위반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형사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다. 

ONF 관계자들도 동등하게 공유림에서 위반을 보고할 권한이 있다. 2016

년, 약 500건의 위반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이중 200건이 기소되었다. 

전반적으로, 국제시장에 나온 불법목재의 위험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검사당국이 실시한 통제 빈도, 절차의 투명성, 낮은 부패위험 덕분에 산

림법규 및 기타 국내법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 

당국의 통제는 중요한 산림재산과 가공회사들에 집중된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

는 프랑스 목재는 위험이 매우 낮은 이러한 생산자들에게서 주로 공급된다.  

소규모 산림재산에서는 통제가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표본점에서는 불법벌채의 위험이 미미하다. 이러한 표본점에서 생산된 

목재는 국제시장보다는 거의 내수용이다.  

5.3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민간 인증시스템 

수입하고자 하는 규제된 목재제품이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PEFC)이나 산림관리

협의회(FSC)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실사를 실시하기 위해 ‘목재합법성 프레

임워크’ 경로를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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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FC 인증

PEFC는 프랑스에서 가장 인정받는 산림인증이다. ONF는 지속가능한 공유림 관

리를 위해 PEFC 인증시스템에 전념하고 있다. ONF는 ISO 9001과 ISO 14001 인

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PEFC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인증제도(국유림의 100%와 

지자체 산림의 57% 포함)의 일원이다. 2차 가공산업을 위해 PEFC가 목재기반 

제품의 추적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관리 연속성 인증을 개발했다. 

PEFC 데이터에 따르면, 68,000명의 산주를 대표하는 820만 ㏊의 산림이 인증되

었고, 3천개 회사가 인증되었다. 

● FSC 인증

2017년 시작 이후로, ONF는 FSC의 인증 과정에 있다. FSC는 산림과 공급망을 

인증한다. FSC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56,204 ㏊의 산림과 745건의 관리 

연속성이 인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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